
◉환경부고시 제2024-91호

　「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(제2018-242호, 2018. 12. 28., 제정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04월 23일

환경부장관

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2019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1 제2장 제4항거목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